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6. 12. 21.(수)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서면회의 사유

o「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14조(서면결의)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 ‘라’, ‘마’, ‘바’, ‘사’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의결사항

가.「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밖의 주요행사 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72(서)-306)

o 국민관심행사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

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고시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나.「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72(서)-307)

o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의사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보편적시청권보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72(서)-308)

o 방송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라.「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16-72(서)-309)

o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상업자 재허가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정하는「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마.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6-72(서)-310∼323)

o「방송법」제7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59조, 제59조의2,「가상광고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방송

광고를 한 ㈜문화방송 등 14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문화방송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2제4항제3호가목 

500만원

㈜씨제이 헬로비전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가목

750만원

㈜와이티엔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다목

500만원

㈜연합뉴스티브이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다목

500만원

씨제이이앤엠(주)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2제4항제1호

2,500만원

㈜아이에이치큐 

미디어부문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다목, 제59조의2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

2,000만원



바.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6-72(서)-324∼342)

o 방송법」제74조,「방송법 시행령」제60조 및「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

11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문화방송

등 19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2제4항제3호가목 

500만원

㈜동아티브이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다목

500만원

㈜한국승마방송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가목

1,250만원

㈜실버아이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가목

500만원

㈜케이엠에이치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가목

500만원

㈜이채널
「방송법」제73조제4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3항제1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10조제2호

500만원

㈜엠비씨플러스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나목, 다목, 제59조의2제4항 
제2호, 제3호가목, 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

28,267만원

㈜케이비에스엔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가목, 다목 

2,700만원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문화방송
「방송법」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제3호

350만원

㈜에스비에스
「방송법」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제1호

700만원

울산문화방송㈜
「방송법」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4항제1호

350만원

씨제이이앤엠(주) 
「방송법」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제1호, 제4항제2호, 
제6항제1호

1,400만원

㈜푸드티비
「방송법」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6항제1호

350만원

㈜머니투데이방송
「방송법」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6항제1호

350만원

㈜재능교육
「방송법」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제1호

350만원

㈜제이티비씨플러스
「방송법」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5항제1호

350만원



사.「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72(서)-343)

o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 기준 및 절차,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해외분야 전문PP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에이엑스앤코리아(유)
「방송법」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제1호

350만원

터너코리아(유)
「방송법」제74조제1항, 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60조제1항제2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제1호

850만원

㈜이채널
「방송법」제74조제1항, 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60조제1항제2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6항제1호

850만원

㈜이데일리티브이
「방송법」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60조제1항제2호

500만원

㈜스카이라이프티브이
「방송법」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60조제1항제2호 

1,000만원

㈜에스비에스골프
「방송법」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60조제1항제2호 

500만원

㈜엠블라컴즈
「방송법」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60조제1항제2호 

500만원

(재)국제방송교류재단
「방송법」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60조제1항제3호 

500만원

㈜에스비에스스포츠
「방송법」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60조제1항제2호 

500만원

㈜엠비씨플러스
「방송법」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60조제1항제2호 

500만원

㈜케이비에스엔
「방송법」제74조제1항, 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60조제1항제2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제3호

1,200만원


